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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 해운협력 방안과 시사점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 추진 등 과거정부와는 다른 해빙기의 

남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력은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해운산업 관련 

협력은 제5차 장관급회담(’01.9)에서 해운에 관한 공식의제를 채택한 이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04.6), 남북정상회담(’07.10)의 후속 실무회담인 남북조선해운협력 분과에서 진행 

(’07.10)하였다. 이후 금강산 피격사건(’08.7)과 천안함 폭침(’10.3) 등 일련의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협력은 중단상태를 지속해 왔으며, 해운협력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통해 동해권, 

서해권, DMZ 접경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 등이 발표되면서 다시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 간 해운협력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등의 SOC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관련제도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에는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디딤돌로 해운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해운 및 

항만시설의 연결과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운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의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북한 해운 및 항만산업 등에 대한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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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해운협력 배경과 여건 

❑ 남북 해운협력은 경제협력의 일부로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부침은 있었으나 지속 

적으로 추진

❍ 남북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1988년 7･7선언의 남북경제개방조치 등을 통해 계기 

마련

- 7･7선언은 노태우 前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북한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며, 남북한이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경제･문화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제5차 장관급회담(’01.9)에서 해운에 관한 공식의제를 채택하였고, 남북해운 합의서를 

체결(’04.6) 하고 발표(’05.8)하는 등 남북조선해운협력을 추진 

- 제5차 장관급회담은 ’01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9개 항에 합의

∙ 개성공단 사업 적극추진을 위한 철도와 도로 연결,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 등

- 남북 해운 합의서(’04.6)는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총 15조로 구성1)

∙ 남북간 해상운송과 항로개설,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협력,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선박의 통신, 국제협약 준용 등

❍ 남북정상회담(’07.10)의 후속 실무회담인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에서 해운항만 

협력 추진 논의 확대 

- 1차 회의(’07.12)는 부산에서 개최, 2차 회의(’08,3)는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  

∙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 사업 협의

1) ‘남북해운합의서’와 함께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부속합의서에 명시하였으며, 

남북해운합의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경 및 해설을 자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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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의 돌발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남북협력은 신정부 출범 이후 다시 추진 중 

❍ ’08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남북 간 협력 및 논의 중단

-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의 금강산 피격 사건(’08.7), 서해 천안함 폭침사건 

(’10.3)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협력 및 논의는 모두 중단 

❍ 이후 남북 간 협력은 교착상태를 보였으며,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실사(’14.2)와 

경원선 남한구간 철도복원 공사(’15.8) 등 부분적 협력 진행  

- 김정일 사망(’11.12)과 김정은 체제시작(’12.4), 북한 제3차 핵실험 등 북한 내부 변화에 

따라 남북 간 협력은 교착상태 지속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한-러 사업자간 나진항을 통해 석탄운송 시범운송(’14.11)을 

하는 등 부분적 협력에 불과

❍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화해모드 형성과 함께 남북 간 협력사업 활발히 추진 중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나인브릿지 전략”을 통해 실현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3대 벨트 개발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 

∙ 나인브릿지(9-Bridge)사업2)은 한-러간 9개 부문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경제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북한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

<표 1> 한반도 신경제지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2) 나인브릿지(9-bridge)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17.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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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인브릿지 사업분야 주요 내용

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http://www.bukbang.go.kr)

❑ 7･7선언 기점으로 남북 경제협력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남북경제협력 연혁과 주요사건

연혁 주요사건

7·7선언(1988.7)남북교역을 내부거래로 간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8.1)

남북교류협력의 근간 마련

남북경협활성화
1차 및 2차 발표
(1994~1998)

1차 :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500만$ 이하 경제협력실시 등

2차 :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폐지,
생산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김일성 사망
(1994.7)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1991.12)

금강산 관광시작
(1998.11)

개성공단 준공
(’04.6)

북한 1·2차 핵실험
(’06.10, ‘09.5)

남북한간 선박운행
승인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01.12)

남북 간 운항선박에 대한 기준 마련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발효

(’05.8)

남북 간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 도모

천안함 폭침
(’10.3)

김정일 사망(’11.12)

북한 3~6차 핵실험
(’13~’17)

판문점 선언
(’18.4)

남북열차 시범운행
(’07.5)

나진-하산물류협
력사업 실사 및 시
범운송(’13~.’15)

남북 간 철도연결의 근간 마련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
하는 철도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화물터미널 건설등의 복합물류사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17.7)

남북 간 경제활로 개척과
경제통일 기반 구축

5차 남북고위급회담(총리급)에서
남북간의 상대실체 확인 및 특수

관계 인정

자료 : 통일부,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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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 해운산업 현황

❑ 남한의 해운산업은 수출입 물량의 99%를 운송하며 수출경쟁력과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안전핀 역할 수행3)  

❍ 남한 해운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및 안보의 핵심이며, 전･후방 산업을 

통한 다수의 고용 창출에 기여    

- ’17년 해운산업 매출액은 29.5조원으로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의 고용효과는 121천명에 달함 

- 남한의 해운선사는 총 173개사로 1,449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선대 규모는 

81백만DWT임4)

∙ 선종별로 선사들을 나누어 보면 벌크선사(탱커 포함)가 159개, 컨테이너선사5) 

14개사로 구성  

❍ 남한 주요 항만은 하역능력이 1,164백만톤이며, 부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6) 31개, 연안항 

29개 구성(’17년말 기준) 

- ’17년 무역항 하역능력은 1,158백만톤으로 전체 하역능력의 99%를 차지

- 무역항 중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3개 항만 하역능력은 679백만톤으로 전체 항만하역 

능력의 58.3%를 차지 

∙ 남한 화물중 약 60%가 부산항(354백만톤), 광양항(188백만톤), 인천항(137백만톤) 

3개 항만을 통해 운송되며, 다음으로는 포항항(89백만톤), 평택당진항(85백만톤)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9개 연안항 비중은 6.8백만톤으로 전체 하역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  

∙ 연안항 중에서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제주도 항만 비중이 62%로 다수를 

차지

3) 관계부처합동(2018),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4) 한국선주협회(2018), “2017년 해운연보”

5)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은 14개이며 원양선사 2개(현대상선, SM상선), 근해 선사 12개(고려, 장금, 흥아해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벌크업을 겸업

6) 무역항은 외국적 무역선이 출입가능하며, 수출입 화물을 취급되는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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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한 주요 무역항 현황 

항만 하역능력
(백만톤)

접안시설
(선석)

수심
(m) 주요 취급화물

부산 354 137 17
항공기 및 선박부품, 철강, 차량부품, 비료, 시멘트, 

모래, 동･식물성유지류, 음료, 주류 등 

광양 188 99 16
철광석, 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기타광석 등 

인천 137 119 16 기계류, 고철, 섬유, 화학공업생산품, 모래 등

무역항 계 1,158 857 - -

주 : 31개 무역항 중 하역능력이 상위인 3개항만의 현황이며 2017년말 기준
자료 : 해수부(2018), “2018 해양수산통계연보”

❑ 북한의 해운산업은 철도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화물운송의 2% 담당  

❍ 북한 운송망은 주철종도(主鐵從道)7)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와 해운은 철도를 보조  

- 철도의 경우 화물운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의 62%를 담당

- 도로는 화물운송의 12%, 해운의 경우 전체 화물운송의 2%를 담당하는 등 타 운송수단 

대비 매우 낙후8)

∙ 북한 운송의 기본적 목표는 자력갱생 및 안보우선으로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선박 건조를 추진해 왔음

∙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소도 5개사에 불과하며 대부분 중･소형 선박만을 

제조하는 등 선박제조 기술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

❍ 북한 해운산업은 보유선박 266척, 71만 515톤에 불과하며 평균선령도 31년으로 

노후선박이 다수 

- 선박의 대부분이 70~80년대에 제작된 노후선이 많으며 주요 항만들도 1.5천톤 이상의 

선박이 기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운 및 항만산업 매우 낙후

- 해운 및 항만시설의 미비로 석탄과 원유 등이 중국 및 러시아를 통해 파이프와 철도로 

운송

-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은 현재 미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7) 북한은 운송시스템은 철도가 운송의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이를 보조하는 구조

8) 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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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 항만은 동해안 및 서해안 지역 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해안에 비해 

서해안 항만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   

- 동해안은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흥남항, 원산항 등 5개 주요 항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하역능력의 50% 이상을 차지   

- 서해안은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등이 있으나 동해안에 비해 항만발달이 저조 

<표 3> 북한 주요 무역항 현황

구분 항만 하역능력
(만톤)

접안능력
(만톤)

수심
(m)

부두연장
(m)

주요 
취급화물

동해

나진 680 5 11 2,515 석탄, 비료, 원목, 잡화

선봉 300  20 12 455 원유, 석유화학제품

청진 1,090 1.5 7 2,870 일반화물, 곡물, 석탄, 철강

흥남 350 1 11 1,737 비료, 마그네시아크링커*

원산 90 1 7 900 시멘트, 수산물

서해

남포 1,050 25.6 9~11 2,726 석탄, 시멘트, 일반잡화

송관 750 1 - - -

대흥 750 수천톤 - - -

해주 195 2 10 570 시멘트, 기타광석

송림 198 4 11 300 철광석, 석탄

계 5,453 12,073 -

주 : 1) 산업은행 “북한의 산업”을 기반으로 2018년 KMI 발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 
      2) 마그네시아크링커는 내화벽돌의 원재료이자 마그네슘 금속의 원석으로 외화획득의 대표광물
자료 : 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및 이성우(2018), “동향과 분석,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항만개발현황 자료”를 참고로 자체 작성

❑ 남북 간 교역액은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일련의 외부사건 발생으로 

이후 감소  

❍ ’03년 교역액은 724백만달러로 ’15년 2,714백만달러로 3.7배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감 

- ’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 전면폐쇄가 시행된 이후 교역액은 급감하여 

’17년 백만달러로 하락   

❍ 남북교역 건수도 ’03년 11,209건에서 ’15년 100,907건으로 9배 증가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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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였으며 교역 품목수도 크게 감소 

- ’17년 남북교역건수는 정부･민간지원 또는 사회문화협력 사업 1건에 불과   

<그림 3>    연도별 남북교역액 <그림 4>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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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일부(2019), https://www.unikorea.go.kr 자료 : 통일부(2019), https://www.unikorea.go.kr

❍ 남북간 경제교역 유형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의 협력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급감 

- ’17년 남북간 경제교역은 정부･민간지원 또는 사회문화협력 사업 1건에 불과 

∙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평양관광을 포함한 남북관광협력사업은 ’01년 58천명에서 

’07년 345천명으로 증가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이후 실적 없음

∙ 개성공단 협력사업 등 민간경협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02년 8건에서 ’07년 

188건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년 이후 실적 없음    

❑ 남북 해운 및 항만산업을 간단히 요약하면 남한은 북한 대비 보유선박 4.2배, 

선박총톤수 13.1배, 최대 항만 하역능력은 26.2배로 나타남9)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KMI 인포그래픽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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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북 해운(항만)산업 비교 

항목 남한 북한 비고

수출입 물량 운송비중(%) 99 2 45배

보유선박(척) 1,883 266 7.1배

선박총톤수(천GT) 9,325 711 13.1배

평균선령(년) 25 31 6년

하역능력(백만톤) 1,164.4 41.7 27.9배

무역항 수(개) 31 10 3배

주 : 2017년말 기준
자료 : Clarkson 및 KMI, 통일부 자료 등을 참고로 연구자 작성

<그림 5> 남북 주요 항만현황 및 항만별 특징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12), “해양수산 남북간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KMI 인포그래픽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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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 해운관련 법률 및 기구 비교  

❑ 국가의 해운정책과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 및 기구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남북은 해운법을 제정하여 해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 발생시 개정하여 

운영중  

- 남한의 경우 1983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운업법』으로 제명을 변경

- 북한은 1980년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해운법을 채택

❑ 남한의 해운법은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여객선 안전운항확보 등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해운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정 

❍ 남한 해운법은 1988년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해운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 허용,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제도 신설, 여객운송사업 양도･양수 합병에 대한 인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 해운산업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를 허용

-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신설

- 해운법의 목적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해운산업 자율경영 유도, 해운분야에 대한 

외국과의 마찰요인 해소 등임

❍ 해운법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이후 5차 개정

- 1983년 제정된 『해운업법』은 1993년 『해운법』으로 법명 개정  

- 예선업 관련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예선운영협의회 설치･운영제도 

도입,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항만시설의 사용관련제도 개선･보안 등 1995년 개정 이후 

1999년, 2006, 2012, 2017년 등 

- 해운법은 7장 5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과 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실시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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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은 29조, 해운법 시행규칙은 30조로 구성

❑ 북한 해운법은 1980년 채택 이후 2회 수정･보충되었으며 2004년 수정본이  

적용중

❍ 북한 해운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2차례 수정 보충되었으며 총 

10장, 111조로 구성    

- 1998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운산업 지도통제 및 해상물동량 규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정령 282호를 수정 보충

- 2004년에는 배의 국적취득 조항,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 억류선박에 대한 강제처분 

및 판매 등이 반영된 정령 685호 발표   

❍ 북한 해운법의 목적은 배 관리 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하여 해상운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명시 

- 해운의 역할을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부분으로 명시하면서 

화물중심 운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표적인 제도로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해운법 제38조)가 있으며, 선박 부족에 따른 

자국화물 수송 안정성 확보가 목적

❑ 남한의 해운･항만기구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안전심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

❍ 1948년 상공부에 수산국,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출범하였고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합되었다가 2013년 다시 해양수산부로 설립

- 현재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설립 이후 수산업무가 수산청에서 분리(1973)되거나 항만운영 업무가 항만청(1976)에서 

분리되는 등 10회 이상 업무 조정 및 기관 분리 등이 반복

- 세월호 사건(2014) 이후 해상교통관제센터 업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등 해운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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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산하기관으로는 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표 5> 해양수산부 발전과정  

일자 주요 내용 근거법안 

1948.7 상공부에 수산국,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 정부조직법 제26조2항

1955.2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 설치 법률 제354호

1961.10 해무청 폐지, 소관업무 농림부에 이관 법률 제734호

1966.2 농림부에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으로 이관 법률 제1752호

1973.3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법률 제2557호

1976.1
건설부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를 항만청 
설립 후 이관

법률 제2886호

1977.12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 법률 제3011호

1987.1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법률 제3854호

1994.12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법률 제4831호

1996.8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 설치 법률 제5153호

2008.2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설치 법률 제8852호

2013.3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하고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안전심판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이관

법률 제11690호

2014.11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에 이관 법률 제12844호

자료 : 위키피디아(www.ko.wikipedia.org)

❑ 북한의 해운･항만기구는 육해운성으로 해사업무 및 항만수송운수 업무를 담당 

❍ 1948년 교통성 소속의 해운관리국으로 출범하였으며 내각 육해운성이 해운 및 

항만업무를 총괄

- 항만건설, 항만관리, 무역항 운영 등의 업무 관리  

- 출범 이후, 교통성이 철도성과 교통운수위원회로 개편(1964)되면서 해운업무는 해운총국이 

관장했다가 해운총국이 육운총국과 통합(1967)되어 육해운성이 현재 해운업무 총괄

❍ 북한은 항만내 하역 및 운송관련 장비에 대한 예방보수와 보수주기를 관리하는 

항관리운영기관을 항만법에 근거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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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관리운영기관은 창고와 적재장, 철길과 도로 등을 해당기관과의 연계하에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상하수도, 전력공급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도 담당

- 항만의 선박입출항 업무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담당

∙ 육상출입증 발급, 배의 입출항 승인, 항만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등  

<그림 6> 북한의 해운 및 항만 기구

자료 : 통일부

❑ 남북한의 해운관련 법률 및 조직을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남북 해운 관련 법률 및 제도 비교

남한 북한 비고 

법률 ∙ 7장 59조의 해운법 ∙ 10장 111조의 해운법 ∙ 남북 모두 해운법 제정

제정
배경

∙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객
선 안전운항확보 등

∙ 늘어나는 수송수요의 원만한 
보장

∙ 북한은 여객운송부분 누락

범위
∙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 중

개업, 해운대리점업 등이 포함
되며 외국인 투자 허용

∙ 해운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
정하지 않음

∙ 남한이 북한에 비해 광
범위

목적
∙ 행정규제 완화, 해운산업 자율

경영 유도, 해운분야의 외국과
의 마찰해소 등

∙ 배 관리 운영과 취급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하여 해
상운수 발전에 이바지

∙ 북한은 해상운수 발전 
등 국내에 초점

∙ 남한은 규제완화, 외국 
과의 통상마찰 해소 등 
글로벌 문제 반영

개정 ∙ 1948년 이후 10여 차례 개정 ∙ 1980년 이후 2회 수정･보충
∙ 북한은 환경 변화에 따

른 법률수정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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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일부 및 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Ⅳ. 남북 해운협력 방안과 시사점

1. 해운협력을 위한 선결요인 해결 필요 

❑ 원활한 해운협력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정보협력, 국제 관행 준수,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 적극적인 이행의지 표명 등이 선행 

❍ 북한의 해운 및 항만관련 정보 부재  

- 남한의 해운 및 항만관련 자료는 해수부, 항만공사,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개되고 

있으나, 북한은 선대, 선복, 항만 인프라 등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미공개 

- 남북 간의 해운 및 항만관련 정보 비대칭은 해운협력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로 효율적인 

협상 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북한의 해상운송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와 국제 관행(통용성) 이행 불확실 

- 정치적 리스크는 외부변수에 따른 남북간의 관계경색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 정치적 문제가 모든 협력에 우선

- 대북 수송사업에 참여한 해운선사들이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익성 악화10) 

∙ 물자수송의 비효율성으로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정 악화로 원･부자재 파손 빈번, 

북한 세관의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등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10) 김영윤(2004),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통일연구원 

남한 북한 비고 

기구 ∙ 해양수산부 ∙ 육해운성
∙ 북한은 육해운성이 해운

/육상운송 총괄

소속 ∙ 정부조직으로 관련 업무 총괄 ∙ 내각 소속으로 관련 업무 총괄

업무
범위

∙ 해운, 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
양안전심판 등 

∙ 해사업무 및 항만수송운수
∙ 해운보다는 항만 건설, 

항만관리 등에 초점 

산하
기관

∙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국
립수산과학원 등  

∙ 항만건설사업소, 해운사업소, 
무역항운영관리소 

∙ 남한은 해운외에도
수산, 해양심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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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의 시설 및 장비 노후화와 하역장비 부족 

- 항만개발 및 시설투자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되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낮아 외국자본 투자 유치가 극히 부진 

∙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투자로 항만개발을 추진하나, 남측 

투자는 기피  

- 북한의 항만 시설 및 장비 노후화는 남북 간의 해운협력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대외교역에서도 걸림돌로 작용 

∙ 항만시설 및 장비 등이 5~20톤급 등 소형선박 대상이며, 낮은 효율성으로 인한 

선박체선 등으로 물류비용 크게 증가 

❍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 미흡 

- 남북간의 직접통신이 가능하도록 합의서에 명시11)되어 있으나 실제 남북간의 직접통신 

사례는 없는 상태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도 2004년 5월 작성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해운협력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해운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상운송과 항만발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2.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관련제도의 단계적 정비 필요 

❑ 남북 간 해운협력은 교류와 협력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단계 

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투자방안 등을 협력하는 것이 필요 

❍ 해운협력 등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가능  

- 해운협력은 남북 간 교류 협력 진행을 위한 중간재로 교역을 통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해운협력 등을 통한 남북 항만간의 선박 입출항이 확대될 경우 한류12) 및 한국 화장품 

등에 빠진 북한13)의 시장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 가능 

11) 남북합의서 제9조

12) 조선일보(2019.1.19.), “한류에 빠진 북, 드라마 제작 엄두도 못내”,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기고

13) 동아일보(2019.2.3.), “한국 화장품에 푹 빠진 평양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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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해운 및 항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선박 확보 및 배후 부지 개발 등은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 등이 필요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 증가 및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 등이 가시화 될 경우 

남북 간의 해상수요는 급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상운송을 통한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며, 적정한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함  

∙ 협력 초기에 남북 간 운송에 참여하는 선사에 대한 정부의 신변 보증과 초기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남북 간 해상운송이 진행될 경우 국제 관행 등이 통용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추가적인 

해운합의서 이행방안 등을 협의

3. 남북 간 해운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추진

❍ 남북 간 해운 협력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

- 북한의 나진, 선봉 등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투자협력 사업 및 인프라 건설을 유도하는 

등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구들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측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

4. 시사점 

❑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부침이 있었으나, 협력확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해운협력 

중요성이 점차 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1990)이 제정된 이후 협력사업 

증가했으나, ’0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협력사업 중단 상태

- 개성공단 입주를 위한 협력사업(308건), 금강산 관광 등 사회･문화 부문에서 협력사업 

(150건)이 진행되었으나, ’16년 이후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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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 화해모드 및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위한 해운협력 방안 검토 등이 필요 

- 남북관계 개선시 해운 및 항만의 협력 논의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음

- 남북 간의 해운협력은 경제성과 전략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14)

∙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에 있어 법적, 제도적 차이로 운송서비스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

❑ 단기적인 협력보다는 중장기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간재로 해운협력을 통한 

시장경제 촉진을 유도   

❍ 해운협력 강화는 남북 항만에 선박입출항의 확대와 물품의 이동을 동반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의 촉매제 역할 수행

- 북한에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등 한류가 확산될 경우 남북 주민간의 정서적 친 감 

확대 가능

- 남북의 선박입출항이 확대될 경우 국제 관행과 상이한 통관절차 등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통관절차 외에도 항만과 배후지, 도로 등의 유지보수 문제 등도 함께 논의

❑ 해운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은 남북해운협력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국제금융지원이 불가능 한 상황이며 향후 제재 완화 

여부 불투명 

- 북･미간 정상회담 등을 통한 제재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북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조달이나 ODA15) 자금 투자 등 투자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14) 이성우(2018.2), “남북물류협력, 철도보다 항만이 더 중요하다”, 주간인사이트

15)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 기관에의 

원조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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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남북협력기금16)을 활용하여 북한 해운 및 항만산업 투자 연구와 계획 수립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 

∙ 해외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자 사례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남북협력기금 활용시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 

∙ 하역설비 및 시스템 현대화, 선박건조 및 중고선 도입 등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도 

검토

16)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경제협력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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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남북 간 주요 지표 비교 (2017년말 기준)

항목 남한 북한

인구
인구수(백만명) 51.4 25.0

인구밀도(명/Km2) 513 203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1 △3.5

국민총소득(조원) 1,730 37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 3,364 146

대외
경제

무역총액(억달러) 10,521.7 55.5

대미환율(원/달러) 1,130.8 107.3

수출액(억달러) 5,737 18

수입액(억달러) 4,785 38

에너지
산업

원유수입량(만배럴) 111,817 389

수력발전전력량(억kWh) 70 119

화력발전전력량(억kWh) 3,740 116

수력발전설비용량(MW) 6,489 4,761

화력발전설비용량(MW) 78,953 2,960

발전설비용량(MW) 117,158 7,721

농수
산물

생산량 

식량작물 생산량(천M/T) 4,466 4,701

쌀 생산량(천M/T) 3,972 2,192

수산물 어획량(천M/T) 3,749 884

광물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천M/T) 311 5,741

연 생산량(천M/T) 807 93

아연 생산량(천M/T) 962 305

석탄 생산량(천M/T) 1,485 21,660

사회
간접
자본

철도총연장(km) 4,078 5,287

도로총연장(km) 110,091 26,178

항만하역능력(만톤) 116,445 4,176

선박보유톤수(만G/T) 1,270 101

주 : 선박보유톤수는 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와 상이
자료 : 통일부 북한의 주요 지표(www.uniko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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